
지하철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세포암종

성별 남성 나이 만 48세 직종 지하철 근로자 직업관련성 낮음

1 개 요   

근로자 망 ○○○(사망당시 만 52세)은 1985년 7월부터 약 27년간 □공사에 
입사하여 약 3년 6개월간 역무원으로 근무하였고, 1989년 1월부터 △사업소
에서 지하철 승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열차 이용승객의 승하차 업무를 수행
하였다. 근로자는 2005년 직장 건강검진에서 B형간염 보균자인 것을 알게 되
었다고 하였고, 만 48세이던 2010년 7월 22일 건강검진에서 간세포암종이 
발견되어 A대학병원에서 2010년 8월 26일에 수술치료(간 좌측 엽 절제술)를 
받았다. 근로자는 2013년 7월 야간근무를 마지막으로 휴직하였다. 2011년 
12월 23일에 촬영한 간 컴퓨터단층촬영에서 간세포암종의 재발이 관찰되었으
며, 이후 치료를 받던 중 간세포암종으로 인해 발생한 간신증후군 및 대사성 
산증으로 인해 2014년 1월 15일 사망하였다. 근로자는 야간근무, 과로 및 스
트레스, 지하터널 내 여러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상기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
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. 이에 근
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
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 망 ○○○은 1985년 7월 □공사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근무하였다. 
첫 3년 6개월간은 역무원으로 매표업무, 게이트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, 이후 
△사업소에서 지하철 승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열차 이용승객의 승하차 업무
를 수행하였다. 근로자는 승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차량기지 또는 본선열차 
후부 운전실에 승차하여 열차가 정거장에 출발 및 도착 시 전동차 출입문 및 
승강장 스크린 도어 개방 여부, 승객의 승하차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 등을 수
행하였다. 열차 운전실은 움직이며 진동하는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혼자 근무
하면서 심리적 환경이 열악하였고, 역사에 도착하여 운전실에서 고개를 내밀 
때마다 지하터널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. 열차운행 일정에 따
라 교번근무제로 매일 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하였다.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1
시간 40분 근무하였다. 또한 주간 1일 평균 2.5시간, 야간 1일 평균 3.7시간
씩 월 평균 5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수행하였다. 

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 암

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05년 직장 건강검진에서 B형간염 보균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
하였고, 만 48세이던 2010년 7월 22일 건강검진에서 간세포암종이 발견되어 
A대학병원에서 2010년 8월 26일에 수술치료(간 좌측 엽 절제술)를 받았다. 
수술 전 검사에서 전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며, 간 3분절에서 간세포암종
이 관찰되었다. 수술 후 2011년 12월 23일에 촬영한 간 CT에서 간세포암종
의 재발이 처음 관찰되었으며, 이후 간세포암종으로 인해 합병증으로 인해 
2014년 1월 15일 사망하였다.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본 결과, 고혈압 
및 요로결석 외 특이병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.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한 
결과, 2009년 체질량지수가 26.4 kg/m2로 비만인 상태가 확인되었다. 간암 
초음파 검사 상 2007년에 정상, 2008년에 지방간 상태가 확인되었다. A대학
병원 의무기록 상 근로자는 2000년 이후 금연하였고 그 전에 4.5갑년(0.3갑, 
15년)의 흡연력이 있었다. 또한, 소주 3병/주, 30년간의 음주력이 있었다. 가
족력으로 어머니가 위암을 진단받았다고 하였다. 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망 ○○○(남, 1962년생)은 B형 간염 보균자(2005년 진단)로 만 48
세가 되던 2010년 7월 22일에 간세포암종을 진단받았고, 2014년 1월 15일에 
사망하였다. 근로자는 □공사에 1985년 7월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근무하였
다. 입사 후 약 3년 6개월간 역무원으로 근무하였고, 1989년 1월부터 약 24
년 11개월간 지하철 승무차장으로 근무하였다. 간세포암종 발생의 직업적 원
인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보고한 요인은 트리클로로에틸렌, X-선 등이 있으
며, 최근 문헌에서 미세먼지가 간세포암종의 발생과 간세포암종으로 인한 사
망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일관되게 보고하였다. 작업환경 노출평가 결과, 
근로자는 2010년에 간세포암종을 진단받기 전 약 25년 동안 대기환경 기준
을 초과하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으나, 고용노동부 고시 내 기타 분진에 대한 
TWA 기준 10 mg/㎥ 보다는 훨씬 낮은 농도에 노출되었다. 또한, 선행문헌에
서 B형 간염 보균자만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노출이 간세포암 발병에 미치는 
영향을 확인한 논문은 없었으며, B형 간염 보균으로 인해 간세포암이 발생할 
위험도의 크기가 미세먼지 노출에 의해 간세포암이 발생할 위험도의 크기보
다 훨씬 컸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간세포암종 발생 및 간세포암
종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.  끝.


